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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1. 배관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급수ㆍ급탕설비 및 오ㆍ
배수통기ㆍ우수배수설비 등에 필요한 각종 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ü 이 기준의 목적은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같은 법 영 제2조 및 [별표 2]에 근

거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필요한 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기 위함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냉ㆍ온수, 냉각수, 증기, 냉매, 급수ㆍ급탕, 오ㆍ배수통기, 우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 설

ü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같은 법 영 제2조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한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및 그와 관련된 부속설비들을 포함함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
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Ⅲ
 기

계
설
비
 

기
술
기
준
 해

설
 (

별
표
   )

08 

3.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국토교통부 253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KDS 31 25 25 배관설비 설계기준
(2) KDS 31 30 15 급수설비 설계기준
(3) KDS 31 30 20 급탕설비 설계기준
(4) KDS 31 30 25 배수통기설비 설계기준
(5)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
(6)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해 설  

ü 이 기준과 타 규정 및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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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 설계

2.1 냉ᆞ온수 배관

2.1.1 일반사항
(1) 물 배관 시스템을 위한 배관과 구성품은 시스템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2) 냉동기, 온수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빙축열유닛 및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유량은 장비 허용범

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 각 터미널 기기에 설계유량 분배가 용이하도록 배관방식을 선정한다.
(4) 배관에는 냉ㆍ온수의 온도에 따라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도록 한다.
(5) 분기배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6) 배관의 최저부에는 물빼기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물 배괸 시스템은 유량제어, 압력제어, 수처리 제어를 통해 시스템 요구에 적합해야 함

ü (2항) 열원장비는 설계 유량을 확보하여 설계 온도차를 유지해야 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계 해야 

함

ü (3항) 유량 불균형으로 인한 냉난방 및 급수·급탕량의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하며, 대한설비공학

회의 기술인증을 받은 수배관설계 프로그램(https://www.sarek.or.kr/html/main.jsp)을 사용하여 설

계할 수 있음

대한설비공학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프로그램 다운로드

ü (4항) 배관의 신축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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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5항, 6항) 분기관의 차단밸브는 전체 시스템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용도별로 구분 설치하여 부분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를 고려해야 함

2. 용어

ü 내용 없음

2.1.2 팽창관, 공기빼기관
(1) 냉ㆍ온수 밀폐배관 계통에는 물의 팽창ㆍ수축에 대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하고, 압력식 팽창탱

크에는 감압밸브와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2) 공기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계통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3) 이물질 배출 배수밸브의 크기는 주관 DN 25 이상인 것은 DN 25 이상으로 하고 그 외는 주관과 

동일한 호칭지름으로 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팽창탱크의 설계와 시공은 이 기준 [별표 1] 2.7과 3.7을 참고함

ü (2항) 공기빼기밸브는 공기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계통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함 

ü (3)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용어 해  설

공기빼기밸브

에어 릴리프밸브(air relief valve, ARV)의 일종. 압력 릴리프밸브나 진공 릴리프밸브
처럼 일정한 압력에 도달할 때 밸브가 열려 자동(또는 수동)으로 배관 내의 공기를 
배출해 주는 밸브이다. 배관계통이나 밀폐된 용기, 방열기 등에서 발생하였거나 유입
된 공기를 배출시키지 않으면 유로가 차단되어 물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어
벤트, 공기 빼기밸브 또는 자동 에어벤트 등으로 불려왔던 소형기구도 시간당 공기 
유량이 제시되어 사이징이 가능하다면 넓은 의미에서 에어 릴리프밸브 범주에 들 수 
있다. 
출처: BPVC S-8, 배관공학(pp5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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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기주변 배관
(1) 기기와의 모든 연결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또한 기기와 배관의 연결은 플랜지, 유니언, 그

루브 조인트, 기타 기계식 이음을 사용하여 배관의 손상 없이 기기의 탈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냉동기주변 배관
① 냉동기에 연결하는 배관에는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단,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

외한다.
②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3) 보일러주변 배관
온수보일러, 열교환기 등의 안전장치는 안전밸브와 팽창관을 병용한다.

(4) 공기조화기 주변 배관
① 공기조화기의 결로수 배수관에는 운전 중 봉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배수트랩을 설치한다.
② 코일에 접속하는 냉ㆍ온수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5) 펌프주변 배관
① 방진기가 설치된 모든 펌프의 토출구와 흡입구에는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방진기가 설치되지 않

은 진동이 적은 인라인 펌프에는 방진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펌프의 입구와 출구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③ 펌프 흡입구에는 이물질 인입 방지를 위하여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④ 펌프 흡입구에는 흐름이 정상류가 되도록 일정 길이 이상의 직관을 설치하거나 펌프 석션디퓨저

를 설치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기기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분리와 조립이 간편한 

것으로 해야 하며, 성능점검을 위한 밸런싱 밸브 및 유량, 온도, 차압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시험구

(Test Hole) 설치를 권장함

ü (2항 1호) 진동이 발생하는 냉동기 주변 배관은 방진이음을 하며, 이 경우 이 기준 [별표 12]의 관

련 내용을 참조하여 시공함 

ü (2항 2호) 추가 설명 없음

ü (3항) 추가 설명 없음

ü (4항 1호) 공기조화기 내외의 정압차 발생을 고려하여 설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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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4항 2호) 추가 설명 없음

ü (5항 1호) 이 기준 [별표 12]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시공함

ü (5항 2호, 3호, 4호)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2.1.4 계기의 부착
(1) 열원기기의 냉수, 온수, 냉각수 공급 및 환수관의 직관부에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부착한다.
(2) 온도계와 압력계는 바닥면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온도계와 압력계는 공기가 체류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업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련 값을 확인

하고 기록해야 하므로 신뢰성 있고 교정이 가능한 계기로 선정해야 하며, 온도계, 압력계의 눈금

은 사용 범위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측정범위를 가져야 함

ü (2항) 유지관리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ü (3항) 배관 내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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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배관 호칭지름
단위마찰손실과 유속을 기준으로 배관 호칭지름을 결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배관 내 유속이 빠르면 관경을 작게 할 수 있으나, 단위 마찰손실 증가에 따른 펌프의 양정 및 동

력이 증가되어 펌프의 설치 및 운전비용이 증가하고, 유속이 느리면 배관 설치비가 높아지고 펌

프 설치비와 운전비는 낮아지므로 두 개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배관 지름을 선정해야 함

2. 용어

ü 내용 없음

2.2 냉각수배관

2.2.1 일반사항
(1) 냉각탑을 겨울에 사용하는 경우는 냉각수의 동결을 방지하고, 냉각수 온도를 제어한다.
(2) 여러 대의 냉각탑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냉각탑 간에 연통관을 설치한다.
(3) 이외에는 2.1.1을 따른다. 

2.2.2 배관 호칭지름
단위마찰손실과 유속을 기준으로 호칭지름을 결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2.2.1 1항) 동결방지를 위한 부동액 혼합 또는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하거나, 밀폐형 냉각탑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ü (2.2.1 2항) 냉각탑의 불균일한 유량 분배로 인한 넘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 탱크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설치함

ü (2.2.1 3항) 추가 설명 없음

ü (2.2.2) 2.1.5 설명 참조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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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기배관

2.3.1 저압증기배관(100 kPa 미만)
(1) 일반사항
① 증기수평관의 기울기는 1/250의 순기울기로 한다. 불가피하게 역기울기로 할 때는 그 길이를 최

소한으로 하고 1/80의 역기울기로 한다.
② 분기배관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고려한다.
③ 배관에는 신축량 및 배관 계통의 신축 흡수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④ 증기수평관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증기공급 초기에 발생하는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30 

m 간격으로 중간 트랩을 설치한다.
⑤ 순기울기 배관의 말단부에는 관말트랩을 설치한다.
⑥ 한랭지에서는 동결 방지를 위하여 증기관의 옥외 노출은 피하고, 가능한 피트 내 배관으로 한다.
⑦ 증기 분기관은 증기 횡주관의 상부에 연결한다.

(2) 기기주변 배관
① 보일러 주변 배관

가. 보일러 증기 공급관의 호칭지름은 보일러의 증기 출구 호칭지름 이상으로 하고, 보일러 상부
의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 200 mm 이상으로 한다. 

나. 보일러 급수관은 보일러 보급수 연결 호칭지름 이상으로 한다. 
다. 보일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하고, 단독으로 배수구까지 연결한다.
라. 안전밸브 및 릴리프밸브의 배출관은 각각 옥외의 대기에 개방한다.
마. 안전밸브 및 릴리프밸브의 배출이 주변에 위험이나 손상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

다.
바. 저압 보일러의 증기 출구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증기코일, 방열기주변 배관
가. 코일 출구에서 트랩까지의 배관은 코일 출구의 호칭지름 크기 이상으로 한다.
나. 증기관의 분기관은 증기관의 응축수가 코일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연결 배관으로 한다.
다. 외기전용 공기조화기의 증기가열 코일용 트랩은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배관 호칭지름
배관의 호칭지름은 허용마찰손실과 증기유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1호) 순기울기와 역기울기는 각각 1/250 이상, 1/80 이상으로 함

ü (1항 2호) 분기배관에 설치된 유닛의 고장으로 인해 주배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ü (1항 3호) 사용온도와 배관의 재질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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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계수(α) (mm/m℃) × 10-3

재질 온도범위(℃)
< 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탄소강 12.8 13.9 14.9 15.8 16.6 17.3 17.9 -
합금강 13.7 14.5 15.2 15.8 16.4 17.0 17.6 -

스텐레스강 9.4 20.0 20.9 21.2 21.8 22.3 22.7 23.0

포화증기의 온도

bar g 1 2 3 4 5 7.5 10.0 15
℃ 120 134 144 152 159 173 184 201

출처 : Spirax Sarco Steam 가이드북

ü (1항 4호) 증기공급 초기 응축수량의 증가에 따른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트랩 설치 간격을 고려

함

ü (1항 5호 ~ 7호) 추가 설명 없음

ü (2항 1호 가) 이 기준 [별표 15] 2.1(1) ⑥의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

2.1 기계실

(1)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 확보

⑥ 기계실의 층고는 보수, 점검 및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을 고려하여 보 밑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가. 최대 장비 높이의 2배 이상

나. 배관/덕트 등을 다단으로 설치할 경우 배관/덕트의 이격간격은 마감재 기준으로 배관의 경우 150 mm 
이상, 덕트의 경우 300 mm 이상, 단 교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다. 보일러실의 천장 높이는 보일러 상면에서 보 밑 천장까지 1.2 m 이상 확보한다. 

ü (2항 1호 나, 마 ~ 바) 추가 설명 없음

ü (2항 1호 다) 보일러 내부 음압 발생 시 배수 역류로 인한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함

ü (2항 1호 라) 안전밸브 및 릴리프밸브의 배출관을 연도 등에 연결하여 배출하는 경우도 대기로 방

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ü (2항 2호 가 ~ 다) 추가 설명 없음

ü (3항) 설비공학 편람, 제4판 제4권 제7장 증기설비 참조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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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고압증기배관(100 kPa 이상)
(1) 일반사항
① 증기압력에 의해 응축수를 밀어 올리는 트랩을 적용할 경우, 상승 높이는 트랩 전후 차압의 1/2 

이내로 하고 트랩 출구 측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② 고압증기관은 증기용 밸브를 사용한다.
③ 사용압력 1 MPa 이상의 관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2) 기기주변 배관
기기주변 배관 선정은 2.3.1(2)에 따른다.

(3) 배관 호칭지름
배관 호칭지름은 2.3.1(3)에 따른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응축수 배출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증발로 인한 배출능력 저하를 고려해야 하

며, 증기 사용 장치에는 장치 내 공기 정체로 인한 전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함

2. 용어

ü 내용 없음

2.4 급수배관

급수관 호칭지름은 순간최대유량, 허용마찰손실 및 유속을 산정하고 배관 유량 선도 등을 활용하여 
호칭지름을 결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설비공학 편람, 제4판 제5권 위생·소방·환경 제5장 급수설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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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그룹 기준 기구급수부하단위

기구명 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욕실그룹

(6L/회 세정탱크형 
대변기사용)

1/2욕실,파우더룸
1.0욕실
1.5욕실
2.0욕실

3.5
5.0
6.0
7.0

2.5
3.5
-
-

욕실그룹
(13L/회 세정탱크형 

대변기사용)

1/2욕실,파우더룸
1.0욕실
1.5욕실
2.0욕실

4.0
6.0
8.0
10.0

3.0
5.0
-
-

욕실그룹
6 L/회 세정탱크형 대변기사용 6.0 1.0

13 L/회 세정탱크형 대변기사용 8.0 6.0

주방그룹(싱크 및 식기세척기 사용) 2.0 1.5

세탁실그룹(세탁기 및 싱크 사용) 5.0 3.0

주) 1. 욕실 그룹은 대변기 1개 이상, 세면기 2개까지, 욕조나 욕조/샤워 또는 샤워 1개로 구성된 욕실
    2. 1/2 욕실이나 파우더룸(powder room)은 대변기와 세면기 각 1개를 갖춘 화장실을 말한다.

표 9 개별기구 기준 기구급수부하단위

기구명 접속관지름
DN 단독주택 아파트등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다중이용시
설

대변기(세정밸브, 13  L/회) 25 7.0 7.0 8.0 10.0
대변기(세정탱크, 13  L/회) 15 3.0 3.0 5.5 7.0
대변기(세정밸브, 6  L/회) 25 5.0 5.0 5.0 8.0
대변기(세정탱크, 6  L/회) 15 2.5 2.5 2.5 4.0

소변기(3.8 L/회) 20 - - 4.0 5.0
소변기(3.8 L  이상/회) 20 - - 5.0 6.0

세면기 10 1.0 0.5 1.0 1.0
주방싱크(가정용) 15 1.5 1.0 1.0 　

식기세척기(가정용) 15 1.5 1.0 1.5 　
청소용 싱크 15 - - 3.0 　
세탁 싱크 15 2.0 1.0 2.0 　
욕조/샤워 15 4.0 3.0 - 　

샤워 15 2.0 2.0 2.0 　
샤워(연속사용) 15 - - 5.0 　

비데 15 1.0 0.5 - 　
세탁기(가정용) 15 4.0 2.5 4.0 　

수음기 10 - - 0.5 0.75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15 2.5 2.5 2.5 　

월풀욕조 15 1.0 4.0 - 　

1. 표에 표시되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빈도와 물소비 정도가 유사한 기구의 값을 적용한다.
2. 표의 값은 급탕에 필요한 급수량이 포함된 값이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와 같이 급수, 급탕을 별도 배관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수치의 3/4을 취한다.
3. 합산된 WSFUs 값을 기준으로 표 10로부터 계통에 공급해야 할 급수량을 선정한다. 합산된 값이 0.5 이상이면 

1로(9.5 = 10) 0.4 이하는 버린다(9.4 = 9). 합산 결과에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위로 근접하는 값을 취한다.
4. 접속관지름은 호칭지름 기준의 최소 관지름이다.
5. 상업용 건물이란 오피스, 공공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산업시설, 다층 건물 등 대중이용 시설 이외의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6. 다중이용시설이란 학교, 강당, 공연장, 영화관, 체육관, 운동경기장, 여객터미널 등으로 시간대 별로 물 사용이 

집중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연속적으로 물 공급이 요구되는 수도꼭지나 기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유량만큼 또는 적당한 

비율을 시스템의 전체 급수량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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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동시사용 유량표, L/min

기구급수
부하단위

세정탱크형
변기사용1)

세정밸브형
변기사용2)

기구급수
부하단위

세정탱크형
변기사용1)

세정밸브형
변기사용2)

3 11 - 120 185 280
4 15 - 140 201 295
5 17 83 160 216 314
6 19 87 180 231 329
7 23 91 200 246 344
8 26 95 225 265 360
9 28 98 250 284 379
10 30 102 300 322 416
11 32 106 400 397 473
12 34 110 500 473 530
13 38 112 750 643 662
14 40 114 1 000 795 795
15 42 117 1 250 908 908
16 45 121 1 500 1 022 1 022
17 47 125 1 750 1 136 1 136
18 49 127 2 000 1 230 1 230
19 51 129 2 500 1 438 1 438
20 53 132 3 000 1 646 1 649
25 64 144 4 000 1 987 1 987
30 76 155 5 000 2 271 2 271
40 95 178 6 000 2 460 2 460
50 110 193 7 000 2 650 2 650
60 125 208 8 000 2 763 2 763
80 148 235 9 000 2 877 2 877
100 167 257 10 000 2 990 2 990

주) 1. 여러 가지 기구가 혼재하는 계통에서 변기는 세정탱크 형(중력식 또는 압력식)이 설치되거나 또는 변기가 없는 
경우의 급수량이나 일반적인 급탕량 선정에 적용한다.

    2. 여러 가지 기구가 혼재하는 계통에서 변기는 세정밸브형이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림 11 기구급수부하단위에 의한 동시사용량

 



264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2. 용어

용어 해  설
순간최대유량

급수관에 접속된 기구의 사용 상태에 따라 그 급수관에 흐른다고 예상되는 유량 중 
최대로 되는 순간 값을 말하며, 동시사용유량이라고도 한다.(해설서 주)

2.5 급탕배관

(1) 급탕배관 호칭지름
급탕관의 호칭지름은 급탕부하단위(FU) 값에 의한 순간최대유량으로 선정한다.

(2) 환탕배관 호칭지름
환탕관의 유량은 급탕배관의 열손실을 구하여 계산하여 선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설비공학 편람, 제4판 제5권 위생·소방·환경 제6장 급탕설비 참조

표 14 60℃ 급탕의 기구급수부하단위(WSFU)

　 공동주택 체육관 병원 호텔
기숙사 공장 사무소 학교

개인세면기 0.75 0.75 0.75 0.75 0.75 0.75 0.75
공중세면기 - 1 1 1 1 1 1

샤워 1.5 1.5 1.5 1.5 3.5 - 1.5
욕조 1.5 - 1.5 1.5 - - -

주방싱크 0.75 - 3 1.5 3 - 0.75
청소싱크 1.5 - 2.5 2.5 2.5 2.5 2.5

수치료 욕조 - 5 - - - - -
식기세척기 1.5 - 　 　 　 　 　

표 15 개략 급탕 기구급수부하단위(WSFU)

건물 종류 기구급수부하단위(WSFU)　
병원 2.5/침상

호텔 2.5/객실

사무소 0.15/인

초중고등학교 0.30/학생1)

공동주택 3.00/호

주) 1. 샤워 부하는 WSFU에 가산한다.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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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ᆞ배수배관

오ㆍ배수배관 호칭지름 산정은 최대 기구배수부하단위수(DFU)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용어 해  설

기구배수부하단위수

기구배수부하단위(drainage fixture unit, DFU): 배수 시스템의 용량을 정확하게 구하
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 DN 40 트랩이 달린 배수구를 사용하는 일반 세면기의 배수
속도는 약 7.5 GPM으로, 이는 1 ft3/min에 가까운 수치였으므로 1 ft3/min=1 DUF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른 기구의 최대 배수량도 이 단위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출처: 위생설비공학. pp388-391

2.7 통기배관

통기관의 최소 호칭지름은 배관길이와 연결되는 총 기구배수부하단위로 결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2.6 참고

2. 용어

ü 내용 없음

2.8 우수배수관

(1) 옥내 우수 수직관과 수평 지관의 호칭지름은 그 지역의 기상자료에 의한 시간최대강우량을 기준
으로 한다.

(2)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으로 선정한다.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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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2항) 이 기준 [별표 6] 2.2.2 참조

2. 용어

ü 내용 없음

2.9 냉매배관

(1) 냉매배관의 호칭지름 및 분기방법은 실내기의 합계용량과 같거나 크게 한다.
(2) 냉매배관은 배관 최장 길이, 고저차 등의 배관길이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 2항) 완성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설계 기준을 따름

2. 용어

ü 내용 없음

2.10 신축이음

(1) 관의 팽창, 수축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을 한다.
(2) 배관의 신축량, 배관 호칭지름, 배관 공간, 사용압력 등에 따라 적합한 형식을 선정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이 기준 [별표 8] 2.3, 2.3.1 (1) ③ 내용 참조

ü (2항)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Ⅲ
 기

계
설
비
 

기
술
기
준
 해

설
 (

별
표
   )

08 

3.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국토교통부 267

  

3. 배관설비 시공

3.1 냉ᆞ온수 및 냉각수 배관

3.1.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DN 50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DN 65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이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4)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

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5)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

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 5항)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3.1.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무용접 접합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3항) 추가 설명 없음

ü (2항)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03755711924

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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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내용 없음

3.1.3 기울기
냉ㆍ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
로 한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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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배관의 지지간격은 KCS 31 20 15(3.4) 표 3.4-1, KCS 31 20 15(3.12) 표 3.12-1을 준용한 표 1

을 적용한다.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절연조치를 해야 한다.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DN 20 이하
DN 25 ~ 40
DN 50 ~ 80

DN 100 ~ 150
DN 200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DN 20 이하
DN 25 ~ 40

DN 50
DN 65 ~ 100
DN 125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DN 16 이하
DN 20 ~ 40

DN 50
DN 65 ~ 125
DN 150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일반배관용, 
KSD3595)

DN 20 이하
DN 25 ~ 40

DN 50
DN 65 ~ 100
DN 125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냉매배관(동관)

DN 20 이하
DN25 ~ 40

DN 50
DN 60
DN 80

DN 100 이상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m 이내
 4.0 m 이내

표 1 배관의 지지 간격(KCS 31 20 15(3.4) 표 3.4-1, KCS 31 20 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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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2항) 추가 설명 없음

ü (3항) 이종 금속 접합에 따른 부식 방지

2. 용어

ü 내용 없음

3.2 온수온돌 배관

3.2.1 일반사항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

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 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

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

지 조치를 한다.
3.2.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
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2.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2.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없도록 고정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3.2.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치한

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Ⅲ
 기

계
설
비
 

기
술
기
준
 해

설
 (

별
표
   )

08 

3.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국토교통부 271

  

ü (3.2.1 1항 ~ 3항) 추가 설명 없음

ü (3.2.1 4항) 온수 분배기 등에서 배관 간격이 조밀하게 시공되는 공급 측에는 개별 배관의 단열 조

치 등을 통해 과열되지 않도록 함

ü (3.2.2 ~ 3.2.4) 추가 설명 없음

ü (3.2.5 1항)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싱크 배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ü (3.2.5 2항) 배관은 최대한 수평으로 설치하여 공기가 체류하지 못하도록 시공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해야 함

2. 용어

ü 내용 없음

3.3 증기배관

3.3.1 일반사항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

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호칭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설치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DN 50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언을 사용할 수 있다.
(4)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5)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 m 이내로 한다.
(6)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7)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3.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3.3.3 기울기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3.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배관의 지지간격은 표 1에 따르며,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

한다.
(3)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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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3.4 급수ᆞ급탕 배관

3.4.1 급수배관
(1) 관의 이음
①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용접이음, 무용접이음으로 한다.
②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DN 50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DN 65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

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2) 기울기
관 속의 물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야 하고, 공기가 모여 있는 곳이 없도록 시공한다. 

(3) 지지간격 및 기타
표 1에 따른다. 

3.4.2 급탕배관
(1) 관의이음
3.4.1(1)에 따른다.

(2) 기울기
3.4.1(2)에 따른다.

(3) 지지간격 및 기타
표 1에 따른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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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냉매배관

3.5.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

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DN 20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냉매분기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

다.
(5)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3.5.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
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5.3 지지간격
지지간격은 표 1에 따른다.

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완성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설치 기준을 따름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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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배관의 접합

3.6.1 일반사항
(1)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운전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2)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

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6.2 배관의 용접 접합

배관 용접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1) 강관
① 강관의 용접 시공은 맞대기용접, 밀어넣기용접, 플랜지용접, 웰도렛(Weldolets)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백강관은 무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시 아연도금을 제거 후 실시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TIG용접 방식 등으로 용접하며, DN 50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3.6.3 배관의 무용접 접합
(1) 동종관의 접합
배관재질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무용접 접합을 한다.

(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KCS 31 20 15(3.2.2) 표 3.2-1에 따른 표 2를 적용한다. 

(3) 이중관 헤더 공법
①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 이상으로 하며, 허용굽힘은 3개소 이하

로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하고, 이중관

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
다.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언,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언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언,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표 2 이종관의 접합(KCS 31 20 15(3.2.2) 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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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추가 설명 없음

2. 용어

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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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배관의 수압시험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
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KCS 31 20 15(3.15) 표 3.15-1을 준용한 표 3을 적용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
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
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온수온돌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탱크이하 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건물 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비고

주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
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표 3 계통별 시험 기준(KCS 31 20 15(3.15) 표 3.15-1)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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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해설 및 관련 법규

ü (1항, 3항) 추가 설명 없음

ü (2항) 표 3의 건물 내 오ㆍ배수배관, 우수배수관 및 통기관의 시험기준은 30 kPa 이상의 수압시험

이나 만수시험 또는 35 kPa 이상의 기압시험 중 하나로 함

2. 용어

ü 내용 없음


